
예 산 총 칙

2025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850,714,169 55,521,425

일반회계 1,655,640,188 49,669,206

특별회계 195,073,981 5,852,219

공기업특별회계 177,886,714 5,336,601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57,137,997 1,714,140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20,748,717 3,622,462

기타특별회계 17,187,267 515,618

주택사업특별회계 1,294,536 38,836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652,296 109,569

농공단지특별회계 921,999 27,660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951,814 28,55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694,275 50,82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377,732 191,332

수질개선특별회계 904,120 27,124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58,000 4,740

도시개발특별회계 176,495 5,295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1,056,000 31,680

제 2 조 세입 ·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25년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85,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

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